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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목 에 따른

처벌 단 비교*

최훈석+ 박은

성균 학교

응보(retribution), 일반인 제지(general deterrence), 무력화(incapacitation)를 심으로 처벌의 근본목 을 탐색하고

자 학생들을 상으로세개의실험연구를수행했다. 실험 1에서는범죄사건의응보 련요소와일반인제지 련

요소를변화시켜처벌 상자에 한 참가자들의 처벌 단을비교했다. 실험결과, 참가자들의처벌 단은범죄 사건

의응보 련요소에따라서달리나타났으며, 일반인제지 련요소에따라서는달리나타나지않았다. 실험 2에서는

범죄사건의응보 련요소와무력화 련요소들을변화시켜참가자들의처벌 단을비교했다. 실험결과, 참가자들

의 처벌 단은응보 련 요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무력화 련 요소들의 변화에의해서도 향받았다. 실험 3에서

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그리고 무력화 련 요소들을 단일 설계에 모두 포함시켜 실험 1과 2의 결과를 반복검증하

다. 한응보목 에따른처벌 단은범죄사건으로부터 단자가경험한도덕 분개감에의해서매개되며, 무력화

목 에 따른 처벌 단은 범죄 행 자에 한 범죄 성향 지각과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에

의해서 매개됨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의 시사 장래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 다.

주제어：처벌 목 , 응보, 공리주의, 일반인 제지, 무력화, 처벌 단

처벌은 “법률이나규칙, 규범, 는기 를 반한사람

에게의도 으로 가해지는부 제재”(Vidmar & Miller,

1980, p.568)를의미하며, 가족, 집단, 조직등다양한 사

회 상호작용장면에서 일상 으로발생하는 상 의

하나이다. 처벌에 한심리학연구에서는처벌하는사람

의특성은무엇인지, 어떤사람이처벌을받게되는지, 그

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처벌이 어떤과정을 거

쳐서 발생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가 모두 실증 연구의

상이될수있다. 실제로처벌에 한선행연구에서는

처벌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향, 처벌 단을 결정하

는선행 향요인, 처벌 단의정보처리과정, 배심단의

집단 역동 등 다양한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참조:

고재홍, 1991, 1995, 1996; 박 배, 2004; Alicke, 2000;

Austin, Walster, & Utne, 1976; Ellsworth & Mauro,

1998; Tindale, Nadler, Krebel, & Davis, 2000; Vidmar

& Miller, 1980; Weiner, 1995).

* 본 논문의 실험1과 2에 보고된 자료는 교신 자의 지도로 수행된 박은 의 석사학 청구논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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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한 기존 연구가 처벌에 한 과학 이해에

기여한 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처벌의 결과, 처벌 단에 수반되는 정보처리,

그리고 처벌 크기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

히는데 을 두었기 때문에, ‘처벌의 근본 목 은 무

엇인가?’라는 본원 물음에 한 답은 제공하지 못한

다(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Darley,

Carlsmith, & Robinson, 2000; Vidmar & Miller,

1980). 아직까지 처벌 행 자체에 을 두고 처벌의

근본 목 을 밝히려는 연구는 일부 외(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1982)를 제외하고는 시도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범죄 사건을 활용하여 각기 다른

처벌 목 에 따른 처벌 단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일

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 인 처벌 목 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처벌의 목 분류：응보 공리주의

처벌의 목 에 한 개인의 철학은 범법자나 규칙

반자에 한 처벌 단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재홍,

1995; Carlsmith et al., 2002; McFatter, 1978; Vidmar

& Miller, 1980). 처벌의 근본 목 에 한 철학자들이

나 법학자들의 논의는 크게 응보(retribution)와 공리주

의(utilitarianism)로 분된다. 응보 은 Kant의 도덕

철학에 근원을 둔다. 이 에 따르면 처벌의 목 은

미래가 아닌 재에 을 두고 재의 잘못된 바를

교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처벌은 그 자체가 최종 목

이며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처

벌의 크기는 반드시 래된 피해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

다. 반면에 Bentham의 형법이론에 근원을 둔 공리주의

에 따르면, 처벌의 목 은 재의 잘못을 교정하기

보다는 미래의 선(善)을 담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처벌

은 그 자체가 목 이 아니라 다른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이며, 처벌의 크기는 재 발생한 피해 크기

가 아닌 장래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일 수 있는

지에 따라서 결정된다(Darley et al., 2000).

단자가 지니는 처벌 목 과 처벌 단 간의 계를

다룬 심리학 연구에서도 응보와 공리주의 처벌 목 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McFatter(1982)는 Hograth

(1971)의 처벌 철학 분류에 근거하여 범죄자에 한 처

벌 상황에서 주로 발견되는 다섯 가지 처벌 목 을 구

분한다. 응보는 범죄자가 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부여하는 데 목 을 둔다. 일반인 제지(general

deterrence)는 범죄자를 벌함으로써 일반 가운데

잠재 으로 범죄를 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벌

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

특정인 제지(special deterrence)는 범죄자 본인으로 하

여 처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재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무력화(incapacitation)는 주로 감

을 통해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지르지 못하도록 기

회를 박탈하는 데 목 을 둔다. 갱생(rehabilitation)은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 차를

통해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일반인 제지, 특정인 제지, 무력화, 갱생은 처벌을

통해서 미래 범죄 행 발생 가능성을 이는데 목 이

있다는 에서 모두 공리주의 처벌 목 을 반 한다.

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일반인 제지와 특정인 제지는

모두 재범 방지에 을 둔 기 이라는 에서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기도 한다( ：고재홍, 1995; Vidmar &

Miller, 198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arlsmith와 동료

연구자들(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은 McFatter(1982)의 5범주 분류와

달리,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를 형사 사건 장면에서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처벌의 기본 목 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자들은 범법 행 자의 재범을 제지하는데 목

이 있다는 에서 특정인 제지와 무력화를 구분하지 않

는다.

이처럼 처벌의 목 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처벌 단

에 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 으로 다룬 차원은

응보와 공리주의(일반인 제지 무력화)이다. 이 두 가

지 처벌 목 은 법학의 형벌 이론에서 가정하는 본원

처벌 목 과 일 되며(참조：김일수, 배종 , 1998; 한

정환, 1998, 1999), 법조인, 법철학가, 일반인 모두에

게서 범 하게 발견된다(Carlsmth et al., 2002;

McFatter, 1978, 198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근

거하여 처벌 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처벌 목 을

응보와 공리주의로 구분하고, 공리주의 목 가운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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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 제지와 무력화를 세분하여 이 세 가지 처벌 목

에 따른 처벌 단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인 제지와

무력화는 모두 재범 방지에 목 을 둔다는 에서 동일

한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에 한 제지에 을 둔 일반인 제지와 규칙이나

법률 반자의 재범 제지에 을 둔 무력화의 심리

기제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이 둘을 구분하여 다루며,

그 근거는 다음 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에 따른 구분은 처벌의 근본 목 을 다

룬 최근의 연구 추세(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와도 일 된다.

응보와 공리주의 처벌 목 의 핵심 요소

응보 에서 볼 때 처벌의 본질은 반 행 에

한 보복의 일종이다. 반면에, 공리주의 에서는 일반

인이나(일반인 제지) 행 자가(무력화) 장래에 반 행

를 지르지 않도록 제지하는데 처벌의 목 이 있다.

따라서, 응보와 공리주의는 각각 형평 회복과 재범 방

지 목 을 반 하며(고재홍, 1995; 박 배, 2004), 자

는 과거지향 그리고 후자는 미래지향 특징을 지닌

다(Carlsmith et al., 2002). 아래에서는 범죄자 처벌 상

황에 을 두고 범법 행 자에 한 처벌 목 으로서

의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의 핵심 구성요소

각각의 목 에 따른 처벌 단의 심리 기제, 그리고

이 세 가지 처벌 목 에 따른 처벌 단을 비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응보

응보 목 에 입각한 처벌 단시 핵심 으로 고려되

는 요소들은 범죄 행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크기,

행 자의 의도성, 그리고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의 존

재이다(참조：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Roberts &

Gebotys, 1989; Vidmar & Miller, 1980). 범죄 행 가

래한 피해의 크기는 통상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지각되며( ：단순 폭행 살인), 해당 범죄 행 의 심

각성에 한 지표가 된다. 의도성은 범죄 행 자가 의

도 으로 범법 행 를 질 는지, 그리고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은 범죄 행 자가 그러한 행 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

응보 원칙은 도덕 비율성(moral proportionality) 원

리, 즉 처벌의 크기는 범죄자가 래한 도덕 반 정

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리를 반 한다(Carlsmith,

2006). 따라서 단자가 응보 에서 처벌 단을 내

릴 경우 범죄 행 가 래한 피해가 크다고 지각될수록,

고의로 범죄 행 를 했다고 지각될수록, 그리고 범죄

행 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요인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지각될수록 범죄자에 해서 내려진 처벌 크기

가 크다.1)

범죄자에 한 처벌 단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이

러한 응보 련 요소들에 따라서 처벌 단이 달라짐을

시사하는 결과가 반복해서 찰되었다. 먼 , 범죄 피해

의 심각성이 클수록 범죄자에게 부과된 처벌 크기가 크

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고재홍, 1995;

Hamilton & Rytina, 1980; McFatter, 1978; Rosen &

Jerdee, 1974; Walster, 1996; Warr, Meier, & Erickson,

1983). 이는 응보 련 요소인 피해 크기가 처벌 단

에 요한 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피해 크기와 련

된 연구 결과는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

다. 형평 이론의 에서 보면 범죄 심각성은 투입에

그리고 처벌 강도는 산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응보 목

을 따르는 것은 범죄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함

으로써 형평을 보 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Austin et al., 1976; Hamlton & Rytina, 1980).

한 피해 크기와 처벌 크기 간의 정 계는 사람들

이 지니고 있는 공정한 세상에 한 믿음(Lerner, 2003)

과도 련된다. 범죄자에 한 처벌 단에서 요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는 범죄자에 한

‘벌 받을 만함’(deservingness) 지각이다. 그런데 사람들

1) 응보 원칙과 련된 다른 요소들( ：참회 여부)도 존재하

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처벌 단에 실제로 사용되는 정도

제지주의와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통 으로 이 세 가

지 요소들을 응보 목 의 가장 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한

다. 한 의도성과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에 한 지각이

완 히 독립 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범죄자에 한 의도성이 높게 지각되

는 범죄 상황이 흔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은 별개의 요

소로 취 한다(참조：Carlsmth, 2006; Carlsmith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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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상 세상이 구나 받을 만한 결과를 받는 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응보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믿

음을 구 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Feather, 1999).2)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의 존재와 의도성이 처벌 단

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참조：

Alicke, 2000). 를 들어, Feather와 Deverson(2000)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

가운데 하나인 길이 미끄러웠다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사고를

낸 운 자에 해서 낮은 수 의 책임을 부과했다. 이

결과는 행 에 한 귀인에 따라서 처벌 단이 달라짐

을 시사한다. Heider(1958)에 의해서 시작된 책임 단

연구에 의하면, 특정 행 의 원인을 행 자 내부 요인

으로 보는지 혹은 상황 요인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행 자에 한 책임 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범

죄 장면에서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한다고 단

하면 범죄 행 의 원인을 외부 요인에 귀인하게 되고,

이는 범죄 행 에 한 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여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할 때에 비해

서 낮은 강도의 처벌을 유발한다. 참작할 만한 상황 요

인의 존재가 주로 귀인의 소재(내부/외부) 차원과 련

된다면, 범죄자의 의도성은 귀인의 통제가능성 차원과

한 련이 있다(Reyna & Weiner, 2001; Weiner,

1995; Weiner, Graham, & Reyna, 1997). 즉, 행 자가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범죄 행 를 질 다면,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행동의 통제가능성이 높게 지각되

고, 그에 따라서 범죄 행 에 부과되는 처벌 강도도 높

다. 한 의도성은 형법체계에서 범죄 성립의 주

구성요건 요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참조：법원행정처, 1999).

2) 응보에 따른 처벌 단이 범죄 행 자에 해서 지각된 책

임 크기에 따라 조 됨을 시사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한

국의 학생들을 상으로 가상 범죄 시나리오를 사용한

고재홍(1995, 실험1,2)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부과된 처벌

크기는 범죄자에 해서 지각된 책임크기가 작을 때는(공

범) 피해 크기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책임 크기가 클 때는

(주범), 피해크기가 작은 조건보다 큰 조건에서 부과된 형

량이 컸다.

공리주의

공리주의 처벌 목 가운데 일반인 제지에 입각한

처벌 단시 핵심 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발생률, 발

견율, 주지율이다(참조：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Vidmar & Miller, 1980). 발생률(frequency)은 특정 범

죄 행 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를 말한다. 발견

율(detection rate)은 특정 범죄 행 가 발생했을 때 이

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의미한다. 주지율

(publicity)은 특정 범죄 행 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 행

가 일반 에게 어느 정도나 알려지는가를 말한다.

일반인 제지는 공리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인간을 합리

의사결정자로 가정하고, 처벌의 목 은 범죄 행 에

수반되는 보수와 부담에 한 일반 의 지각에 향

을 미쳐 범죄 행 자체가 지니는 매력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가정한다(Carlsmith, 2006). 단자가 일반인

제지 에서 처벌 단을 내릴 경우 해당 범죄의 발

생률이 높을수록, 발견율은 낮을수록, 그리고 주지율이

높을수록 그 범죄 행 에 한 처벌 크기가 크다. 그

이유는 발생률이 높은 범죄일수록, 쉽게 발견하기 어려

운 범죄일수록, 그리고 일반 에게 리 알려지는

범죄일수록 처벌을 크게 함으로써 일반 에 한 제

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력화는 일반인 제지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범

죄 행 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

지만, 일반 제지와 달리 처벌의 목 을 범죄 행 자의

재범 제지에 둔다.3) 이 은 범죄 행 는 범죄자의

내부 원인에 기인하며 미래 행 는 과거 행동을 통해서

가장 잘 언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따라서 무

력화의 에서 볼 때 처벌은 과거에 범죄를 지른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지르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

하는 데 근본 목 이 있다(Zimring & Hawkins, 1995).

무력화 목 에 입각한 처벌 단시 핵심 으로 고려되

3) 연구자에 따라서는 특정 제지와 무력화를 구분하여 다루기

도 하지만( ：McFatter, 1982), 수감 기간을 기 으로 범

죄자에 한 처벌 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특정인 제지

와 무력화는 궁극 으로 동일한 처벌 목 에 해당한다. 이

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무력화와 특정인 제지를 별도

로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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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들은 범죄 력, 충동성, 재범 가능성이다

(Carlsmith, 2006; Darley et al., 20000; McFatter,

1978). 범죄 력은 범죄 행 자가 과거에 재와 유사

하거나 동일한 범죄를 지른 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충동성은 범죄자가 기질 으로 지니는 충동성을 의미한

다. 재범 가능성은 범죄자가 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행 를 미래에 다시 지를 가능성을 의미한다.

무력화 에서 본다면 해당 범죄자가 범죄 력이 있

고, 충동 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래에 다시

범죄를 지를 소인이 있는 경우( ：무직, 주거 불안

정, 신용 불량, 참조：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에는 그 사람에 한 무력화 필요성이 높아서 강

한 처벌이 부과된다.

범죄자에 한 처벌 단에서 응보 구성 요소들의

요성을 다룬 연구가 다수 보고된 것과는 조 으로,

공리주의에 따른 처벌 단은 사형 제도의 제지 기능을

다룬 일부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참조：Vidmar &

Miller, 1980). 를 들어, 미국에서 행해진 조사 연구들

에서( ：Ellsworth & Ross, 1983; Vidmar, 1974;

Vidmar & Ellsworth, 1974) 사형 제도가 장래 범죄 발

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믿는 정도와 사형 제도를 찬성하

는 정도 간에 강한 정 상 이 발견되었다. 사형 제도

의 제지 효과에 한 정보를 조작한 실험 연구(Sarat &

Vidmar, 1976, Vidmar & Miller, 1980에서 재인용)에

서도, 사형의 제지 효과에 한 믿음과 사형 제도에

한 지지 정도 간에 정 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증

거를 바탕으로 Vidmar와 Miller(1980)는 공리주의

에서 처벌에 한 행동-통제 모델을 제안하고, 처벌의

제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조건에서 처벌 강도도 증가한

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처벌이 범죄 발생 가

능성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을수록, 단자 자신

이 과거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래에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범죄 발생률

이 높을수록 공리주의 처벌 목 이 강하게 작용하여

해당 범죄 행 에 해서 강한 처벌이 부과된다.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목 에 따른

처벌 단 비교

규칙 반자나 범법 행 자에 한 처벌 단 상황에

서 일반인들이 가장 요시하는, 즉 가장 본원 인 처

벌 목 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해 수행된 선

행 연구의 결과는 일 되지 않다. 먼 ,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가운데 응보가 가장 본원 처벌 목 임

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Fatter(1978)는 미국의 학생들에게 응보, 갱생,

일반인 제지 가운데 하나의 목 에 하여 가상의 범죄

자에게 형량을 부과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세 조건 가

운데 응보 조건의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이 어떠한 지

시도 받지 않은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과

가장 유사했다. 이는 응보가 가장 본원 인 처벌 목

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McFatter(1978)와 달리 Carlsmith와 동료들(Carlsmith

et al., 2002; Darley, 2000)은 응보와 일반인 제지 요소

들을 체계 으로 변화시켜 만든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

를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참가자들이 범죄자에게

부과한 형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용할 경우 만약 응보가 가장 본원 인 처벌 목 이라

면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에서 응보 요소의 주효과만

나타나고 일반인 제지 효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지 않아야 한다. Carlsmith 등(2002)은 이 방법을 용

하여 학생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죄자에게 부과한 형

량은 응보 련 요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 반면, 일반

인 제지 련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음을 보 으며, 이 결과는 범죄 유형에 계없이 일

되게 나타났다(실험1). 아울러, 이 연구자들은 응보

목 에 따른 처벌 단은 단자들이 해당 범죄 사건으

로부터 경험한 도덕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됨을 알아

냈다(실험2).

한, 응보와 무력화를 비교한 서구의 연구에서는 범

죄자에 한 처벌 단은 무력화 련 요소에 의해서는

향받지 않으며, 응보 련 요소들에 따라서 달리 나

타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다. 를 들어,

Darley 등(2000)은 응보와 무력화 련 요소들을 체계

으로 변화시켜 학생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죄자에게

부과한 형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에

따른 효과는 유의했으나, 무력화 요소의 조작은 참가자

들이 내린 형량에 향을 주지 않았다. 보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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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smith(2006)는 가상의 범죄자에 해서 일반인들이

부과하는 형량은 응보 련 요소들에 의해서만 향받

는다는 결과를 반복 검증했다(실험1). 뿐만 아니라 범죄

자에 한 처벌 단시 학생 참가자들이 일반인 제지

나 무력화 련 요소들에 한 정보보다 응보 련 요

소들에 한 정보를 자주 선택하며(실험2), 응보 련

정보에 입각하여 형량을 결정한 참가자들이 일반인 제

지나 무력화 련 정보에 입각하여 형량을 결정한 참가

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믿음이 강했다(실

험3). 이러한 일련의 최근 연구들은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가운데 응보가 가장 본원 처벌 목 임을 시사

한다.

이와는 조 으로, 한국의 학생들을 상으로 처

벌 단에서 정보통합 방식을 다룬 고재홍(1995, 실험3)

의 연구에서는 응보와 무력화 요소가 가산 으로 결합

되어 처벌크기가 결정됨을 보 다. 이 연구자는 응보

구성 요소의 하나인 죄 크기와 무력화 련 요소인 재

범 가능성 수 을 조작하여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죄 행

자에게 부과한 형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죄 크기가

클수록 처벌 크기가 컸으며, 처벌 상자의 재범 가능

성이 높을수록 처벌 크기가 컸다. 반면에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참가자들의 처벌

단에서 응보 련 요소와 무력화 련 요소가 모두 고

려되었음을 의미하며, 최소한 특정 조건에서는 두 변수

가 가산 으로 결합되어 처벌크기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Hograth(1971)가 캐나다 사들을 상으로 수

행한 연구에서 사들은 갱생을 가장 요한 선고 목

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김지 (1992)은 사법연수생

들과 학생들에게 갱생, 응보, 일반인 제지 목 에

해당되는 진술문 각 3개씩 총 9개 진술문 보여주고 이

진술문 각각에 한 요도를 평정하도록 했다. 그 결

과, 사법연수생들은 학생들보다 갱생을 요하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학생들은 사법연수생들에 보다 일

반인 제지를 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응보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제지가 가장 요한 목 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처벌의 본원 목 을 탐색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응보를 지지하는 결과, 공리주의를 지지

하는 결과, 그리고 응보와 공리주의 요소가 가산 으로

결합하여 처벌크기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 등이 혼재

한다. 이러한 비일 된 결과는 부분 으로 처벌 단자

의 특성과 연구에서 다룬 처벌 목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보다 요하게, 이러

한 연구 결과의 비일 성은 각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참조：

Carlsmith et al., 2002; Ellsworth & Mauro, 1998). 즉,

각기 다른 처벌 목 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처벌 단 추이를 통해서 처벌의 근본 목 을 탐색하는

방법을 용한 연구들에서는, 최소한 서구의 경우 일반

인 제지나 무력화가 아닌 응보가 처벌의 본원 목 임

을 시사하는 결과가 일 되게 나타났다. 반면에 단자

들에게 각 처벌 목 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한 요도

를 평정하도록 하거나 처벌 단시 본인이 가장 요하

게 고려한 처벌 목 을 묻는 방식을 용한 연구들에서

는 공리주의 목 이 범죄자 처벌의 본원 목 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근본 목

을 탐색하기 해서는 단자들에게 각 처벌 목 의

요성을 직 묻는 방식보다, 처벌 목 의 구성 요소 조

작에 따른 처벌 단의 추이를 비교하는 간 방법이

하다고 보았다. 우선, 사람들에게 다양한 처벌 목

을 제시하여 그 요성을 평정하도록 하면 모든 처벌

목 이 나름 로 사회 바람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모든 목 이 다 요하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발생한

다(참조：Anderson & MacCoun, 1999). 따라서 이 방

법으로는 근본 인 처벌 목 을 구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감찰하

지 못하며, 그 결과 자신이 내리는 단이나 결정의 정

확한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Nisbett &

Wilson, 1977). 따라서, 심지어 단자들이 여러 가지

처벌 목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일 되게 선택한다고 하

더라도 사후 으로 단의 이유를 묻는 방식은 처벌

단의 원인보다는 단에 한 사후 정당화가 될 가능성

이 높다(Carlsmith, 2006; Ellsworth & Gross, 1994).

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 다. 첫째, 가상 범죄 사건을

이용하여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가운데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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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니는 처벌의 근본 목 을 확인하고자 했다. 각 목

에 따른 처벌 단 추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

서구 연구에서는 응보가 가장 본원 목 임을 시사하

는 결과가 반복해서 찰되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응

보와 무력화가 모두 요한 처벌 목 으로 고려됨을 시

사하는 결과(고재홍, 1995)가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를 모두 단일 설계에 포함시

켜 처벌 단의 추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이에 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일반인들이 지니는 범죄자 처벌의 근본 목 이 응보라

면, 처벌 상자에 한 처벌 크기는 응보 련 구성

요소(피해 크기, 의도성,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 존재)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반면, 특정인 제지나 무력화

련 요소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에 일반인 제지가 처벌의 근본 목 이라면 처벌 크기는

일반인 제지 련 요소(발생률, 발견율, 주지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응보나 무력화 련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는 향받지 않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의 논리

로, 처벌의 근본 목 이 무력화에 있다면 처벌 크기는

무력화 련 요소(범죄 력, 재범 가능성, 충동성)

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반면, 응보나 일반인 제지

련 요소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를, 실험 2에서는 응

보와 무력화를, 그리고 실험 3에서는 응보, 일반인 제

지, 무력화를 모두 실험 설계에 포함시켜 와 같은

안 가설들의 상 타당성을 검증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처벌 목 에 따른 처벌

단의 심리 기제를 탐색하고자 했다. Carlsmith와 동

료들(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의 연

구에서는 응보에 따른 처벌 단이 해당 범죄 사건에

한 단자의 도덕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됨을 보

다. 반면에, 이들의 연구에서 일반인 제지나 무력화는

처벌 단에 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 에 따른 처벌 단의 심리 기제는 알기 어렵다.

한국 학생들을 상으로 한 고재홍(1995)의 연구에서

는 응보 련 요소에 더해서 무력화 련 요소 역시 처

벌 크기에 향을 미쳤지만, 각각의 처벌 목 에 따른

처벌 단의 심리 기제에 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각 처벌 목 에 따른 처벌 단을 매개하는 심

리 기제를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보고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처벌 상황에서

처벌 단자가 경험하는 도덕 분개감은 처벌 의도

처벌 크기와 정 계를 지니며( ：Lerner, Goldberg,

& Tetlock, 1998; Tetlock, Peterson, & Lerner, 1996),

지각된 피해 크기는 처벌 상자에 한 도덕 분개감

과 정 계를 지닌다(Darley et al., 2000). 이러한 추

세와 일 되게 Darley 등(2000)의 연구에서 지각된 피

해 크기가 처벌 단에 미치는 향은 처벌 단자가 경

험하는 도덕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응보에 입

각한 처벌 단은 규칙 반이나 범법행 로 인해 래

된 피해의 크기에 비례하여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믿

음을 반 하며, 처벌 상자가 벌받을만하다는 지각과

연합된 부 감정을 수반한다(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Darley 등(2000)의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응보에 입각한 처벌 단에서

처벌 크기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단자가 해당

범죄 사건으로부터 경험한 도덕 분개감이라고 가정하

고, 응보에 따른 처벌 단에서 도덕 분개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 다.

응보와 달리 일반인 제지는 처벌을 통해서 일반

이 장래에 규칙 반이나 범죄 행 를 하지 않도록 방지

하는데 목 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무력화의 경우 규

칙 반자나 범법행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사람이 장래

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 제지나 무력화 목 에 입각한 처벌 단

에서는 처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성 지각이 요한 향

을 미친다(Vidmar & Miller, 1980). 즉, 일반인 제지나

특정인 제지로서의 무력화 목 에 입각한 처벌 단은

단자가 지각하는 처벌의 제지효과에 따라서 달리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제지와 무력화에 따른 처벌 단은 처벌의 제지 효과에

한 지각이 매개하리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무력화에 입각한 처벌 단은 일반인 제지 목 에 입

각한 단과는 다른 고유한 심리 기제를 유발할 가능

성도 있다. 한편으로, 처벌 단 상황에서 행 자가 범

죄 력이 많다는 정보와 재범 가능성 충동성이 높

다는 정보는 행 자에 한 범죄 성향 추론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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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단자는 그 사람이 다시 유사

한 범죄를 지르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단

하여 높은 수 의 형량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추론과 일 되게, 처벌 단에 한 귀인 분석

(Carroll, Perkowitz, Luriegio, & Weaver, 1987;

Feather & Souter, 2002; Weiner, 1995)에 따르면 피고

인의 범죄 력이 많을수록 단자는 범죄 행 를 피고

인의 범죄자 특성이나 범죄 의도와 같은 내 안정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장래

에 범죄를 다시 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여 무력

화를 해서 높은 수 의 처벌을 부과한다. 이는 무력

화 목 에 따른 처벌 단은 처벌 상자에 한 성향추

론에 의해서 매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처벌 상자가 범죄 력이 많고 재범 가능

성과 충동성이 높다는 정보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할 수 있고, 이

러한 고양된 사회 보호 필요성 지각으로 인해서 무력화

를 해서 높은 수 의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제지 효과성에 한 지각에 더해

서 범죄 행 자에 한 성향추론과 그로부터 사회를 보

호해야할 필요성에 한 지각을 측정하여 무력화에 입

각한 처벌 단에서 이 두 변수의 매개효과를 추가로

탐색하고자 했다.

실험 1

실험 1은 응보와 공리주의 처벌 목 가운데 일반인

제지 목 에 따른 처벌 단을 비교하기 해 실시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가상의 범죄 사건을 담은 시나리

오를 읽고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법 행 자에게 한

형량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처벌 크기를 결정했다. 범죄

사건 시나리오는 응보 목 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피해 크기, 참작할만한 상황 요인, 의도성)와 일반

인 제지 목 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발견율, 주

지율, 범죄 발생률)를 각각 달리 조작하여 구성했다. 참

가자들이 지닌 처벌의 근본 목 은 선행연구(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와

일 되게, 참가자들의 처벌 단이 응보 련 요소들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는지(응보 주효과), 일반인 제지

련 요소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는지(일반인 제지 주효

과), 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는

지를 통해서 검하 다.

방법

참가자 실험 설계

서울 소재 규모 사립 학의 심리학 강좌 수강생 55

명(남자 34명, 여자 21명)이 연구 참가 수를 받고 실

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응보 요소： /고)×2(일반

인 제지 요소： /고) 피험자 간 설계의 각 조건에 무

선 할당되었다(n=12～13).

차

참가자들에게 ‘유죄로 명된 범죄 사건에 한 일반

인의 생각’을 알아보기 한 연구라고 소개했다. 범죄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

로 구성했으며, 실험은 최 10명까지 집단으로 실시했

다. 범죄 사건 시나리오는 선행 연구(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를 참조하여 응보 목 과 일반인

제지 목 에 입각한 처벌 단시 핵심 으로 고려되는

총 6개의 정보로 구성되었다4). 이 가운데 응보 련 요

소는 피해 크기,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 의도성이었으

며, 일반인 제지 련 요소는 발견율, 주지율, 범죄 발

생률이었다. ‘응보 ’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시나리오

에 등장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크기가 작

고,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하며, 가해자의 의도

성이 낮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반면에, ‘응보 고’ 조건

의 참가자들에게는 피해 크기가 크고, 참작할 만한 상

황 요인이 없으며, 가해자의 의도성이 높다고 알려주었

다. ‘일반인 제지 ’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시나리오

에 등장한 사건과 같은 범죄는 발견하기 쉽고, 일반

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며, 발생률이 낮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반면에, ‘일반인 제지 고’ 조건에서는 발견율

이 낮고, 주지율이 높으며, 발생률이 높다는 정보를 제

4) 연구 결과가 특정 유형의 범죄 사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

일 목 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횡령 사건’을 소재로

범죄 사건을 구성하여 추가로 실험하 다. 이 실험의 결과

가 본질 으로 실험 1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으므로, 폭행

사건의 자료만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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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했다. 응보와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은 각각 하나

씩 총 6장의 카드에 인쇄하여 제시되었으며, 카드를 읽

기 에 참가자 스스로 6장의 카드를 섞도록 하여 6개

요소의 제시 순서를 무선화했다. 실험에 사용된 6개 정

보는 58명의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그 유효성을 사

에 검하 다. 실험의 각 조건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부록1에 제시하 다. 참가자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서 6장의 카드에 힌 범죄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

검 문항, 처벌 단 측정 문항, 부가 측정치들이

포함된 질문지 책자를 완성했다. 참가자들이 질문지를

완성한 후 구두로 실험 해명을 실시했다.

종속 측정치

본 연구의 주 종속 측정치는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한 피고인에게 하다고 생각한 형벌 강도와 참

가자들 스스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량이다. 형벌 강도

는 ‘피고인에게 얼마나 강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매우 약한 강도, 7=매우 강한 강도)를 물

어서 측정했다. 형량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징역형

을 내리는 것이 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최 1일, 최

고 15년의 범 에서 기입하도록 했다.

부가 종속 측정치

응보와 일반인 제지 목 에 따라 처벌 단이 달리

나타날 경우 각 처벌 목 이 유발하는 심리 기제를

탐색하기 해 참가자들이 경험한 도덕 분개 수 과

처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에 한 지각을 측정했다. 참

가자들이 경험한 도덕 분개 수 은 ‘사건 시나리오에

등장한 피고인의 범죄 행 에 해서 얼마나 분개하

는지’, 그리고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 행 를 읽고 얼

마나 화가 났는지’를 물어서 측정했다(1= , 7=매우).

처벌의 제지 효과성은 ‘가까운 장래에 참가자 스스로

시나리오에 등장한 사건의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당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서 측정

했다(1=매우 낮음, 7=매우 높음). 본 연구에서는 수감을

제로 처벌 상자에 해 형량을 추천하는 차를 사

용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처벌의 제지 효과성을 직

물으면 반응 변산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처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성에 한 지각

은 단자 자신이 장래에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한 지각에 따라서 증가한다(참조：Thomas &

Howard,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제지 효

과성을 직 묻는 신 참가자 본인의 범죄 피해 가능

성을 추정하도록 하는 간 방식을 취했다. 아울러, 처

벌 단에 한 자료 분석시 통제할 목 으로 ‘참가자

본인이 과거에 시나리오에 제시된 것과 같은 범죄로 인

해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아니오)와 ‘피고인과 참

가자 간에 지각된 유사성’을 측정했다(1= , 7=매우).

결과

조작 검

응보 련 요소 가운데 피해 크기 조작 효과는 ‘시나

리오에 등장한 범죄행 로 인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개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2문항의 평균으로 검했다(r=88, p<.001).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은 ‘피고인이 범죄 행 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혹은 상황 요인이 어느 정도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를 지른 이유를

어느 정도나 납득할 수 있는지’를 물은 2문항의 평균으

로 조작 효과를 검했다(r=69, p<.001). 의도성의 조작

효과는 ‘피고인의 범죄 행 는 얼마나 의도 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얼마나 계획 으로 범죄

행 를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2문항의 평균으로

검했다(r=42, p<.001).

일반인 제지 련 요소 가운데 발견율의 조작 효과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이 발각될 가능성’, 그리

고 ‘이러한 범죄 행 자를 찾아내어 체포하기가 얼마나

쉬울 것 같은지’를 물은 2문항의 평균으로 검했다

(r=53, p<.001). 주지율의 조작 효과는 ‘시나리오에 등

장한 범죄 사건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나 알려질

것 같은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건은 일반 사람들에

게 어느 정도나 공개될 것 같은지’를 물은 2문항의 평

균으로 검했다(r=79, p<.001). 발생률의 조작 효과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 사건이 총 범죄 사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 같은지’를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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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항의 평균으로 검했다(r=56, p<.001). 모든 조작

검 문항은 7 척도(1= , 7=매우)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의 응답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응보 련

요소와 일반인 제지 련 요소의 조작은 모두 성공 이

었다. 응보 련 요소들 가운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크

기는 ‘응보 ’ 조건(M=4.15)보다 ‘응보 고’ 조건

(M=5.48)에서 크다고 지각되었다, F(1,51)=15.67,

p<.001.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에 한 지각(역변환)에

서 참가자들은 ‘응보 고’ 조건(M=1.89)보다 ‘응보 ’

조건(M=3.06)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지를 만한 상황

요인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F(1,51)=9.18, p<.01. 그리고

피고인의 의도성은 ‘응보 ’ 조건(M=1.94)보다 ‘응보 고’

조건(M=3.00)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F(1,51)=12.73,

p<.01. 응보 련 세 요소들에 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

았으며(ps>.14), 두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ps>.19).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 가운데 발견율은 상 로

‘일반인 제지 ’ 조건(M=4.65)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M=3.23)에서 낮다고 지각되었다, F(1,51)=17.77,

p<.001. 주지율은 ‘일반인 제지 ’ 조건(M= 2.52)보

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M=3.61)에서 높게 지각되었

다, F(1,51)=8.67, p<.01. 발생률 역시 상 로 ‘일반

인 제지’ 조건(M=4.24)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

(M=5.27)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F(1,51)=8.93, p<.01.

발견율과 발생률에 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응보 련

요소들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ps>.12), 상호

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ps>.14). 상과 달리 주지

율에서 '응보 고' 조건과 '응보 ' 조건 간 차이가 경

계선에서 유의했으나, F(1,51)=3.59, p<.07,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F<1) 주지율 조작도 성공

이었다.

처벌 강도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

량이 편포를 이루어 이를 log변환했다. 참가자들이 부

과한 형량은 형벌 강도와 높은 상 을 보 으므로(r=

.45, p<.01), log 변환된 형량과 형벌 강도를 Z 수로

변환하여 두 Z 수의 평균으로 처벌 강도를 산출했다

(표 1). 처벌 강도에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응보 요소

의 고/ 에 따른 차이가 유의해서, ‘응보 고’ 조건의 참

가자들이(M=.52) ‘응보 ’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

-.54)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51)=33.36,

p<.001, η2=.40. 반면에 일반인 제지 상호작용은 유

의하지 않았다, ps>.20. 이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가운

데 범죄자에 한 처벌 단이 본원 목 은 응보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1. 응보와 일반인 제지 목 에 따른 처벌 강도의 평균(표

편차)

일반인 제지 일반인 제지 고

M (SD) M (SD)

응보 -.37 (.58) -.69 (.78)

응보 고 .44 (.64) .59 (.67)

매개 분석

도덕 분개 수 을 물은 두 문항을 평균하여(r=.85,

p<.01), 응보 련 요소들의 수 차이가 처벌 강도에

미친 향이 참가자들이 범죄 사건으로부터 경험한 도

덕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되는지 알아보았다. 매개분

석은 Baron과 Kenny(1986)의 차를 따랐다. 분석 결

과, 응보 요소 조작이 종속 변수인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고(β=.62, p<.001), 응보 요소 조작이 매

개 변수인 도덕 분개감에 미치는 향도 유의했다(β=

.52, p<.001). 그리고 응보 요소와 도덕 분개감을 동

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도덕 분개

감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고(β=.34, p<

.01), 응보 요소의 회귀계수는 .45(p<.001)로 감소했다.

이에 한 Sobel 검증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도덕

분개감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

했다, Z=4.17, p<.001. 참가자의 범죄 피해 력 피

고인과 참가자 간 지각된 유사성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실험 2

실험 1에서 참자자들이 가상의 범죄 행 자에 해서

부과한 처벌 크기는 응보 련 요소들에 의해서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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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에 의해서는 향

받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일반 에 한 제지효과

에 을 둔 일반인 제지 신, 범법 행 자의 재범

방지에 을 무력화를 연구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

벌 단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서구의 선행연구(Darley

et al,. 2000)에서는 응보와 무력화를 직 비교했을 때

응보 요소들은 처벌 단에 향을 미친 반면, 무력화

요소들은 처벌 단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달리 한국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된 고

재홍(1995, 실험3)의 연구에서는 응보 련 요소(죄 크

기)와 무력화 련 요소(재범 가능성)가 독립 으로 처

벌 단에 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고

재홍(1995)의 연구와 달리 응보 련 세 요소와 무력

화 련 세 요소를 모두 연구에 포함시켜 두 가지 처벌

목 에 따른 처벌 단을 비교하 다. 이에 더해서 도

덕 분개감, 처벌의 제지 효과성 지각, 범죄 행 자에

한 성향추론, 그리고 범죄 행 자로부터 사회를 보호

해야할 필요성 지각을 통해서 응보와 무력화 목 에 따

른 처벌 단의 심리 기제를 밝히고자 하 다.

방법

참가자 실험 설계

서울 소재 규모 사립 학의 심리학 강좌 수강생 81

명(남자 42명, 여자 39명)이 연구 참가 수를 받고 실

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응보 요소： /고)×2(무

력화 요소： /고) 피험자간 설계의 각 조건에 무선 할

당되었다(n=19～21).

차

실험은 최 8명까지 집단으로 실시했으며, 실험

차는 다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실험 1과 동일했다.

첫째,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사용한 폭행 사건 시나

리오에 일반인 제지 요소 신 무력화에 입각한 처벌

단의 세 가지 요소로 범죄 력, 재범 가능성, 충동

성을 포함시켰다. ‘무력화 ’ 조건의 참가자들은 시나

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이 ‘과거에 한 번도 처벌받은

이 없고, 범죄심리 문가의 진단 결과 다시 폭행을

지를 가능성은 낮으며, 종합 성격검사 결과 충동성

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무력화 고’

조건에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 형과 1회의 보호

찰 처벌을 받은 이 있으며, 범죄심리 문가의 진

단 결과 다시 폭행을 지를 가능성이 높고, 종합 성격

검사 결과 충동성 수가 높았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둘째, 무력화 목 에 입각한 처벌 단의 심리 기

제를 탐색할 목 으로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

한 범죄 성향 추론, 피고로부터의 사회 보호 필요성, 그

리고 실험 1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보완하여 처벌의 제

지 효과성을 측정하기 한 문항들을 질문지에 포함시

켰다. 먼 , 피고인이 지니는 범죄 성향에 한 단은

‘피고인이 범죄를 지르는 기질 성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선천 으

로 범죄를 지르는 성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서 측정했다(1=매우 음, 7=매우

많음). 사회 보호필요성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어느 정

도나 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피고와 같은 사람

들 때문에 어느 정도나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생각하

는지’,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

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했다(1=매우 낮음, 7=매우 높음). 처벌의 제지 효과

성은 ‘참가자 자신, 참가자의 가족, 그리고 참가자의 이

웃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연

루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지’를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했다(1=매우 낮음, 7=매우

높음).

셋째, 실험 1에서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사건에

한 참가자들의 도덕 분개감을 측정한 반면, 실험 2

에서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에 한 분개감과

피고인에 한 분개감을 묻는 각 2문항씩 총 4문항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경험한 도덕 분개감을 측정했다.

결과

조작 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응보 련 세 요소들은 각각 두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각 요소 별로 문항 간 상 이 모

두 높았으므로(rs=.55～.80, ps<.001) 분석은 두 문항의

평균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응보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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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M=3.73)보다 ‘응보 고’ 조건(M=5.66)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지각했다, F(1,77)=58.17, p<.001.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역변환)에서도 ‘응보 ’ 조건

(M=3.49)보다 ‘응보 고’ 조건(M=2.17)에서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다고 응답했다, F(1,77)=28.56, p<.001.

의도성에서도 상 로 ‘응보 ’ 조건(M=1.89)보다

‘응보 고’ 조건(M=3.18)에서 피고인의 의도성을 높게

지각했다, F(1,77)=28.85, p<.001. 응보 련 요소들에

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무력화 련 요소들에 따라서

는 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ps>.11), 상호작용효과도 발

견되지 않았다(ps>.34).

무력화 련 요소들의 조작 효과는 범죄 력, 재범

가능성, 충동성에 한 참가자들의 지각을 측정하여

검했다. 범죄 력의 조작 효과는 ‘피고인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폭행 사건 이 에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이

있는지’를 ‘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여 검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범죄 력을 조작한 로 정

확하게 응답했다. 재범 가능성은 ‘피고인이 폭행죄를 다

시 지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장차 유사

한 상황에서 다시 범죄 행 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는지’(1= 없음, 7=매우 높음)를 물어

서 검했다. 이 두 문항의 평균(r=.62, p<.001)을 분석

한 결과, 상 로 참가자들은 ‘무력화 ’ 조건(M=

3.95)보다 ‘무력화 고’ 조건(M=5.83)에서 피고인이 장차

폭행을 다시 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F(1,77)=76.79, p<.001. 충동성 조작효과는 ‘피고인이

충동 성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사려깊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역변환)를 물어서 검했다.

이 두 문항의 평균(r=.42, p<.001)을 분석한 결과, '무력

화 ' 조건(M=4.64)보다 ‘무력화 고' 조건(M=5.82)의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충동성을 높게 지각했다, F(1,77)=

34.93, p<.001. 무력화 련 요소들에 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응보 련 요소들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았

으며(ps>.10),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ps>.31).

처벌 강도

실험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

시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량과 형벌 강도를 변환하며

처벌 강도를 산출했다(r=.65, p<.01)(표 2). 처벌 강도에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주효과와 무력화

요소의 주효가가 모두 유의했다. 즉, ‘응보 고’ 조건의

참가자들이(M=.54) ‘응보 ’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

-.53)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77)=55.47,

p<.001, η2=.42. 한, ‘무력화 고’ 조건(M=.34)의 참가

자들이 ‘무력화 ’ 조건(M=-.35)의 참가자들보다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77)=10.26, p<.001, η2=.24. 반면

에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이

는 응보 련 요소와 무력화 련 요소가 독립 으로

범죄 행 자에 한 처벌 단에 향을 미침을 의미한

다. 이 결과는 죄 크기(응보 요소)과 재범가능성(무력화

요소)을 조작하여 처벌 크기를 비교한 고재홍(1995, 실

험 3)의 결과와 일 된다.

표 2. 응보와 무력화 목 에 따른 처벌 강도의 평균(표 편차)

무력화 무력화 고

M (SD) M (SD)

응보 -.90 (.66) -.18 (.64)

응보 고 .19 (.78) .90 (.50)

매개 분석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에 한 분개감과 피고

인에 한 분개감을 물은 네 가지 문항에 한 요인분

석 결과,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설명변량=84.99%).

따라서 네 문항의 평균(α=.94)을 산출하여 실험 1과 마

찬가지로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종속 변수인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

고(β=.59, p<.001), 응보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도

덕 분개감에 미치는 향도 유의했다(β=.32, p<.01).

그리고 응보 요소와 도덕 분개감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도덕 분개감이 처벌 강

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으며(β=.46, p<.001), 응보

요소의 회귀계수는 .45(p<.001)로 감소했다. Sobel 검증

결과 응보 요소 조작이 도덕 분개감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 효과의 추세가 나타났으나 통계

유의 수 에 이르지 못했다, Z=1.13, p<.13.

무력화 련 요소의 심리 기제를 탐색하기 해서

피고인에 한 범죄 성향 지각 평균(r=.70, p<.0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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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한 지각

평균(α=.87), 그리고 처벌의 제지 효과성 지각 평균(α=

.88)을 각각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했

다. 먼 , 피고인에 한 범죄 성향 지각의 매개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

치는 향이 유의했고(β=.39, p<.001),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범죄 성향 지각에 미치는 향도

유의했다(β=.77, p<.001). 무력화 요소와 범죄 성향 지

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범

죄 성향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반

면(β=.46, p<.01), 무력화 요소의 회귀계수는 0에 가까

운 값으로 감소했다(β=.03, n.s). Sobel 검증 결과 무력

화 요소의 조작이 범죄 성향 지각을 통해서 처벌 강도

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했다, Z=2.89, p<.01.

피고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 역시 무

력화 요소가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

치는 향이 유의했고(β=.39, p<.001),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에 미치는

향도 유의했다(β=.49, p<.001). 무력화 요소와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반면(β=.66, p<.001), 무력화 요소의 회귀

계수는 0에 가까운 값으로 감소했다(β=.06, n.s). Sobel

검증 결과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

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했다

(Z=1.92, p<.03). 한편, 무력화 요소의 조작에 따라서

처벌의 제지 효과성이 달리 지각되지 않아서(β=.12,

p>.31) 제지 효과성 지각의 매개분석은 실시하지 않았

다. 한, 참가자의 범죄 피해 력 피고인과 참가자

간 지각된 유사성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실험 3

실험 1에서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을, 그

리고 실험 2에서는 응보와 무력화 련 요소들을 조작

하여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법 행 자에게 부과한 처벌

크기를 비교했다. 실험 3에서는 응보, 일반인 제지, 무

력화 련 요소들을 단일 설계에 모두 포함시켜 실험 1

과 2의 결과를 반복검증할 목 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참가자 실험 설계

서울 소재 규모 사립 학의 심리학 강좌 수강생

130명(남자 67명, 여자 63명)이 연구 참가 수를 받고

실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응보 요소： /고)×2

(일반인 제지 요소： /고)×2(무력화 요소： /고) 피

험자간 설계의 각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n=30～36).

차

실험 1과 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응보 련 요소,

일반인 제지 련 요소 무력화 련 요소에 해당하

는 총 9개의 정보를 혼합하여 8개의 실험 조건을 구성

했다. 질문지에 실험1의 일반인 제지 요소 련 질문들

과 실험 2의 무력화 요소 련 질문들을 모두 포함시킨

을 제외하고는 실험 차 측정치들은 모두 실험 2

와 동일하다.

결과

조작 검

실험 1, 2와 마찬가지로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

화 련 세 요소들의 조작 검 문항은 각각 두 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소 별로 문항 간 상 이 모두

높았으므로(rs=.42～.86, ps<.001) 분석은 요소 별 두

문항의 평균을 이용했다. 실험 2와 동일하게, 무력화 요

소 가운데 범죄 력의 조작 효과는 피고인이 시나리오

에 제시된 폭행 사건 이 에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이 있는지를 ‘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여 검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범죄 력을 조작한 로 정

확하게 응답했다.

응보 련 요소들 가운데 피해 크기에서는 ‘응보 ’

조건(M=3.62)보다 ‘응보 고’ 조건(M=5.44)에서 참가자

들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크게 추정했다, F(1,122)=

92.74, p<.001. 상과 달리 무력화 요소에 따른 주효과

가 유의해서, ‘무력화 고’ 조건(M=4.73)의 참가자들이

‘무력화 ’ 조건(M=4.32)의 참가자들보다 피해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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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추정했다, F(1,122)=4.61, p<.04. 그러나 상호작

용 효과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ps>.09).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에서도 ‘응보 ’ 조건

(M=4.47)보다 ‘응보 고’ 조건(M=3.55)에서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이 다고 응답했다, F(1,122)=17.21, p<.001.

응보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21). 한 참가자들은 ‘응보 고’ 조건

(M=3.11)에서 ‘응보 ’ 조건(M=2.01)보다 피고인의 의

도성을 높게 지각했다, F(1,122)=31.94, p<.001. 의도성

에서도 응보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07).

일반인 제지 요소들 가운데 발견율에서는 상 로

‘일반인 제지 ’ 조건(M=5.44)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M=3.62)에서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의 발견

율을 낮게 지각했다, F(1,122)=32.78, p<.001. 발견율에

서 일반인 제지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ps>.11). 한 상 로 ‘일반인 제

지 ’ 조건(M=2.81)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M=

3.56)에서 주지율을 높게 지각했다, F(1,122)=12.25, p<

.001. 주지율에서도 일반인 제지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14). 발생률역시

‘일반인 제지 ’ 조건(M=3.96)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M=5.09)에서 발생률을 높게 지각했다, F(1,122)=

32.13, p<.001. 발생률에서도 일반인 제지 요소의 주효

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21).

끝으로 무력화 요소들 가운데 충동성에서는 상 로

‘무력화 ’ 조건(M=3.54)보다 ‘무력화 고’ 조건(M=

4.17)에서 피고인의 충동성을 높게 지각했다, F(1,122)=

31.07, p<.001. 충동성에서 무력화 요소의 주효과 이외

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12). 한

‘무력화 ’ 조건(M=4.06)보다 ‘무력화 고’ 조건(M=

5.47)에서 피고인이 장래에 폭행을 지를 가능성이 높

다고 응답했다, F(1,122)=47.87, p<.001. 상과 달리

재범 가능성에서 응보 요소의 주효과도 유의했는데, ‘응

보 ’ 조건(M=4.53)의 참가자들보다 ‘응보 고’ 조건

(M=5.00)의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추정했다, F(1,122)=5.31, p<.05. 그러나 상호작용을 포

함한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13).

처벌 강도

실험 1, 2와 동일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량과 형벌 강도를 표 화

한 후 이를 평균하여 처벌 강도를 산출했다(r=.69, p<

.001)(표3). 처벌 강도에 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주효과와 무력화 요소의 주효가가 모두 유의했

다. 즉, ‘응보 고’ 조건의 참가자들이(M=.49) ‘응보 ’

조건의 참가자들보다(M=-.50)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122)=60.17, p<.001, η2=.34. 한, ‘무력

화 고’ 조건(M=.28)의 참가자들이 ‘무력화 ’ 조건(M=

-.29)의 참가자들보다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122)=

20.74, p<.001, η2=.15. 응보 요소와 무력화 요소의 주

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

.12). 이는 실험 2의 결과와 일 되며, 응보, 일반인 제

지, 무력화 목 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정보가 모두

가용할 때에도 참가자들의 단은 응보 요소와 무력화

요소 모두에 의해서 향받았음을 보여 다.

표 3.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목 에 따른 처벌 강도의

평균(표 편차)

무력화 무력화 고

응보
일반인 제지 -.78(.78) -.39(.96)

일반인 제지 고 -.73(.76) -.11(.72)

응보 고
일반인 제지 .46(.49) .81(.71)

일반인 제지 고 -.11(.64) .83(.56)

매개 분석

실험 2와 마찬가지로 도덕 분개 수 을 물은 네 문

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설명

변량=82.23%). 따라서 네 문항의 평균(α=.95)을 산출하

여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

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종속 변수인 처벌 강도에 미치

는 향이 유의했고(β=.54, p<.001), 응보 요소의 조작

이 매개 변수인 도덕 분개감에 미치는 향도 유의했

다(β=.38, p<.01). 그리고 응보 요소와 도덕 분개감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도덕

분개감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으며(β

=.45, p<.001), 응보 요소의 회귀계수는 .37(p<.0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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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다. Sobel 검증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도덕

분개감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

했다, Z=3.23, p<.001.

무력화 련 요소의 심리 기제를 탐색하기 해서

피고인에 한 범죄 성향 지각 평균(r=.76, p<.001), 피

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한 지각

평균(α=.87), 그리고 참가자 자신, 가족, 이웃의 장래 범

죄 피해 가능성으로 간 측정한 처벌의 제지 효과성

지각 평균(α=.86)을 각각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했다. 먼 , 피고인에 한 범죄 성향 지각

의 매개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고(β=.29, p<.01), 무

력화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범죄 성향 지각에 미

치는 향도 유의했다(β=.51, p<.001). 무력화 요소와

범죄 성향 지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

개 변수인 범죄 성향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

은 유의한 반면(β=.59, p<.01), 무력화 요소의 회귀계수

는 0에 가까운 수 으로 감소했다(β=-.02, ns.). Sobel

검증 결과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범죄 성향 지각을 통

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했다, Z=

4.32, p<.001.

피고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 역시 무

력화 요소가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

치는 향이 유의했고(β=.29, p<.01), 무력화 요소의 조

작이 매개 변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에 미치는 향

도 유의했다(β=.29, p<.01). 무력화 요소와 사회보호 필

요성 지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

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향

은 유의한 반면(β=.67, p<.001), 무력화 요소의 회귀계

수는 0에 가까운 값으로 감소했다(β=.09, ns.). Sobel

검증 결과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

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 효과가 유의했다,

Z= 2.59, p<.01. 한편, 실험 2와 마찬가지로 무력화 요

소의 조작에 따라서 처벌의 제지 효과성이 달리 지각되

지 않아서(β=-.08, ns.) 제지 효과성 지각의 매개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끝으로, 참가자의 범죄 피해 경험에서는 유의한 효과

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치 않게 피고인과 참가자

간 지각된 유사성에서 응보 요소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122)=6.90, p<.02. 즉, ‘응보 ’ 조건(M=2.70)에서

‘응보 고’ 조건(M=2.10)보다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

시된 피고인과 자신의 유사성을 크게 지각했다. 그러나

지각된 유사성 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처벌 강도에

한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응보 요소의

주효과와 무력화 요소의 주효과만 유의했으며, 지각된

유사성에서 응보 요소와 다른 요소들의 상호작용 역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s>.47).

논 의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토 로 응보, 일반인 제지, 그

리고 무력화에 입각한 처벌 단의 추이를 비교하여

범죄자 처벌의 본원 목 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

다. 선행 연구(Carlsmith, 2006; Carlsmiith et al., 2006;

Darley et al., 2000)에 의하면, 만약 범죄자 처벌의 본

원 목 이 응보라면 처벌 단은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크기, 처벌 상자의 범죄 행 에 한 정당화 요

인으로서의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 그리고 처벌 상자

의 의도성 정보에 의해서만 향받아야 한다. 반면에,

일반인 제지가 본원 목 이라면 처벌 단은 해당 범

죄 사건의 발견율, 주지율, 발생률 정보에 의해서만

달리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무력화가 본원 목 이라

면 처벌 단은 처벌 상자의 범죄 력, 재범 가능성,

충동성 정보에 의해서만 향받아야 한다. 이 가설

들의 상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참가자들에게

응보와 일반인 제지(실험1), 응보와 무력화(실험2), 그리

고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실험3) 련 요소들을

체계 으로 변화시킨 범죄 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 해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그 값을 비교했다.

실험 1에서 참가자들이 범죄 행 자에게 부과한 처벌

은 응보 요소의 조작에 의해서만 향받았으며, 일반인

제지 요소의 효과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1에서는 한 응보 련 요소들이 처벌

단에 미치는 향은 범죄 사건에 해서 단자들이

경험한 도덕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됨을 보 다. 이

결과는 두 처벌 목 을 비교한 Carlsmith 등(200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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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일 된다.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이 범

죄자에 한 처벌 단에 향을 주지 않는 것과 조

으로, 실험 2에서는 응보 련 요소들과 무력화 련

요소들이 범죄자에 한 처벌 단에 독립 으로 향

을 미쳤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일 되게 응보 련

요소들이 처벌 단에 미치는 향이 단자들이 경험

한 도덕 분개감 수 에 의해서 매개됨을 시사하는 결

과가 얻어졌다. 뿐만 아니라, 무력화 요소들이 처벌

단에 미치는 향은 범죄 행 자에 해서 지각된 범죄

성향과 그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

각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요소들을 단일 설계에 모두 포함시킨

실험 3에서 반복 검증되었다.

실험 1과 3의 결과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가운데 본

원 인 처벌 목 은 응보임을 시사하며, 이는 두 처벌

목 을 비교한 서구의 선행 연구(Carlsmith et al., 2002)

와 일 된다.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이 범죄자에

한 처벌 단에 향을 미치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우선,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이 응보 련 요소들과 동시에 제공되는 연

구 방법에 기인한 인공효과일 가능성이다. 즉, 실제로는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이 처벌 단에 요한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함께 제시된 응보 련 요소들 때문

에 그 효과가 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설명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정보의 순서가 무선화되

었고, 실험 2와 3에서 무력화 련 요소들은 일 되게

처벌 단에 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약하

다. 안 으로, 제지 목 에 입각한 처벌 단에서 처

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성 신념이 요한 향을 미친다

(Vidmar & Miller, 1980)는 을 고려하면, 가상의 범

죄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패러다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지

각하는 처벌의 제지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따라

서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의 향력이 상 으로

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제지의

다른 단면인 무력화 련 요소들이 실험 2와 3에서 처

벌 단에 일 되게 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설득력

이 약하다.

와 같은 안 해석보다는, 응보 련 요소들의

상 향력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처벌 단

상황에서의 기본(default) 처리 모형은 도덕 분개감을

매개로하는 응보-기반 처리이며, 일반인 제지 련 요소

들은 일종의 기 율 정보처럼 무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은 응보 련

요소들에 비해서 상 으로 복잡하며, 따라서 이 요소

들에 근거한 단은 일정 정도 처리 동기나 자원을 요

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범죄 행 자에 한

처벌 단은 공리주의 처벌 의 가정과 달리 일반

의 장래 범죄 제지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한 주의깊

은 처리를 동반하는 합리 사고 과정이 아닐 수 있다

는 주장(Carlsmi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과

도 맥을 같이 한다.

필자들의 이 해석과 달리, 본 연구에서 다룬 범죄 사

건이 일반인 제지의 측면을 고려할 만큼 심각하거나 특

이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 빈번하게 발

생하지만 발하기 어렵고 주지율이 높은 사건자체가

매우 희귀하여 일반인들이 그러한 사건을 해본 빈도

가 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한 고려

를 수반하는 일반인 제지 목 이 실험에서 큰 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처벌 단 장면에

서 응보 련 요소들과 일반인 제지 련 요소들이 지

니는 정보 진단가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래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이용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반복검증하는 한편, 각각의 처벌 목 을 구

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작동에 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의 비연구

에서 참가자들이 기술한 범죄자 처벌의 목 을 분석했

을 때 응보 목 에 비해서 공리주의 목 을 담은 진

술문들이 압도 으로 많았는데, 이는 이와 유사한 방법

을 용한 선행연구( ：Carlsmith, 2002)의 결과와도

일 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처럼 일반인들이 ‘주장하

거나 신 하는’ 처벌 목 과 처벌 단에 ‘실제로 사용

하는’ 기 간의 비일 성의 기 에 있는 인지 동

기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 들어, 참

가자들에게 처벌의 근본 목 을 직 묻는 방식으로 조

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상 리 동기가 작동하여 응보보

다 제지 련 목 을 다수 언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응보와 무력화 목 이 범죄자에 한 처벌

단에 독립 향을 미친다는 실험 2와 3의 결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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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무력화 련 요소들이 가산 으로 처벌 단에

향을 미침을 보인 고재홍(1995)의 연구 결과와 일 된

다. 반면에, 이 결과는 응보 련 요소와 동시에 조작되

었을 때 무력화 련 요소들은 처벌 단에 향을 미

치지 않음을 보인 Darley 등(2000)의 연구와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처벌 에서의 문화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재로서는 알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무력화 련

요소들이 유발하는 심리 기제를 심으로 처벌 목

에 한 상식이론에서의 문화 간 차이를 탐색하는 방향

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 에 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목 이외에도 특정인 제지나 갱생 등의 처벌 목 이

처벌 단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가상 범죄 사건을 활용하여 범법자에게 징역형량

을 구형하도록 하는 방법을 용했기 때문에, 갱생 목

에 따른 처벌 단은 다루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서 다룬 처벌 목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상식이론으로 지니고 있는 처벌 목 을 조사하여 다양

한 목 에 따른 효과를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그리고 무력화

목 에 따른 처벌 단의 추이를 비교하고자 했기 때문

에, 해당 목 을 구성하는 요소들만을 변화시키고 처벌

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모두 고

정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이는 처벌 목 에 따른 단

추이를 알아보기에는 한 방법이지만, 실제 처벌

단에 향을 미치는 단자 특성, 표 특성, 단자와

표 의 계 등의 효과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제한 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처벌

단을 다루었으므로 법률 문가나 법 실무자들의 처벌

단에 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한, 실제 장

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자에 한 처벌 단에서는 특정

처벌 목 만이 배타 으로 고려되기보다는 다양한 목

들이 단자의 최종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처벌 목 이 처벌 단에 향을 미치는

차별 향에 한 이론 형성 검증에 목 을 두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사법 장면에 일반화하거

나 사법체제와 련된 직 함의를 탐색하는 작업은

추후 연구의 과제이다. 처벌의 근본 목 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처벌목 에 한 상식이

론(lay theory)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한 이해에 기여

한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처벌 단시

사람들이 지배 으로 고려하는 목 을 알아냄으로써 개

인이 상식이론으로 지니고 있는 처벌 목 과 사회에 존

재하는 다양한 처벌 체계( ：가정, 학교, 조직, 사법체

계, 군 등)에 한 공정성 지각이나 심리 수용 간의

계를 조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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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실험1에 사용된 범죄 사건 시나리오

공통 문장
폭행사건：피고인 □□□씨는 운 교통사고로 인해 ○○○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의로 기소되었다.

응보 고 응보

해 크기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코 골 , 갈비

골 등으로 6개월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안면 비 칭, 감각장애, 치아부교합, 불안 등의 통상 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안면 타박상, 흉

부 타박상으로 2주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안면

비 칭, 감각장애, 치아부교합, 불안 등의 통상 인 후유

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밝 졌다.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해서 ○○○

씨와 이야기하던 무턱 고 ○○○씨를 때렸다.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해서 ○○○

씨와 이야기하던 ○○○씨가 □□□씨의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욕설을 퍼붓자 ○○○씨를 때렸다.

의도성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에

○○○씨를 하기 하여 의도 으로 ○○○씨를 때

렸다.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에

자신도 모르게 우발 으로 ○○○씨를 때렸다.

일반인 제지 고 일반인 제지

발견율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유형

의 사건은 목격자가 없으므로 발견되기 어려운 편이며,

이번 사건은 심야에 인 이 드문 도로에서 발생하여 경

찰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발견되기 어려웠다.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유형

의 사건은 목격자가 있으므로 발견되기 쉬운 편이며, 이

번 사건은 한낮에 인 이 많은 도로에서 발생하여 경찰

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발견되기 쉬웠다.

주지율

피고인 □□□씨가 이 행 로 인하여 받은 처벌은 이

지역 시민들에게 리 알려졌다. 이 지역의 신문들은 이

런 유형의 사건에 한 기사를 거의 빼놓지 않고 싣고

있다.

피고인 □□□씨가 이 행 로 인하여 받은 처벌은 이

지역 시민들에게 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역의 신문

들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 한 기사를 거의 싣지 않는다.

범죄

발생률

이런 종류의 범죄 행 는 총 범죄 높은 비율을 차지

하며, 한 지난 수 년 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런 종

류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종류의 범죄 행 는 총 범죄 행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한 지난 수 년 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런 종류의 범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부록2. 실험2에 사용된 범죄 사건 시나리오

공통 문장
폭행사건：피고인 □□□씨는 운 교통사고로 인해 ○○○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의로 기소되었다.

응보 고 응보

해 크기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코 골 , 갈

비 골 등으로 6개월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

며 정 진단 결과 통상 인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안면 타박상, 흉

부 타박상으로 2주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정 진단

결과 통상 인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해서 ○○

○씨와 이야기하던 무턱 고 ○○○씨를 때렸다.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해서 ○○○

씨와 이야기하던 ○○○씨가 □□□씨의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욕설을 퍼붓자 ○○○씨를 때렸다.

의도성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에

○○○씨를 하기 하여 의도 으로 ○○○씨를

때렸다.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에

자신도 모르게 우발 으로 ○○○씨를 때렸다.

무력화 고 무력화

범죄 력
피고인 □□□씨는 이 에 폭행 의로 한 차례의 벌

형과 1회의 보호 찰 처벌을 받은 이 있다.

피고인 □□□씨는 이 에 폭행 의로 단 한 차례도 처

벌을 받은 이 없다.

충동성

법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표 화된 종합 성격검

사(C-PAI) 결과, 피고인 □□□씨는 충동성 수가

매우 높았다.

법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표 화된 종합 성격검사

(C-PAI) 결과, 피고인 □□□씨는 충동성 수가 매우

낮았다.

재범가능성

범죄심리 문가의 진단 결과, 피고인 □□□씨는 재

범을 측하는 특성 10개 요인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가 나와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심리 문가의 진단 결과, 피고인 □□□씨는 재범

을 측하는 특성 10개 요인 어느 요인에서도 높은

수가 나오지 않아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